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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원회 공고
피부 태닝용 화장품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에 관하여
불기 2560년(서기 2017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22조 2항(3)(c) 및 3항에 따른 권한에 따라, 화장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디하이드록시아세톤(dihydroxyacetone)을 함유하고 있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태닝용 화장품은 라벨에 다음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제품에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햇빛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bookmark: _GoBack]제2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불기 2563년(서기 2020년) 3월 9일 공고
키아티품 웡그라짓
공중보건부 차관보
보건 서비스 지원임무그룹 책임자
화장품 위원회 위원장
